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각종 특혜
재정부, 수입부과금· 혼합의무 면제 … 할당관세 적용에 세제혜택도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석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리터당 16원이 붙던 부과금을 전액 환급해주

기로 경정했다고 6월15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용 경유는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면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기업 등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

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상거래용 수

입제품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

를 통해 알뜰주유소 확대를 추진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도 일시 감면된다. 2년간 적용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재산세는 2년간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 운영되고 있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알뜰주유소가 6곳 있고, 5개 주유소가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추천한 3곳 중 시행 가능한 1곳(화랑대역)에서 공영주차장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는 6월13일 기준으로 지역 평균 대비 휘발유를 리터당 38.3원, 경유를 45.6원 낮고 판매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해 각각 41.8원, 50.4원 낮게 형성되고 있다.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또 주유소가 상표제품과 다른 상표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혼합판매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혼합비율

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7월부터 여러 정유기업의 석유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유기업 또는 주유소 사이에 가격을 담합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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